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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온실가스 BAU 환산 산정방법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조기감축실적 감축량 산정기준 필요

- 통합지침에서 목표관리 이전의 산업․발전부문 시범사업을 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사

업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정량화하는 기준설정이 필요함.

§ 정부는 지난 3월 16일「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약칭 통합지침)을 확정․고시함.

- 시범사업에는 목표의 달성여부만을 판별하기 위한 산출식만이 존재하나,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 BAU 환산량에 대한 산출방법 제시가 요

구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조기감축실적 인정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

-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의한 에너지 절감실적을 온실가스 배출감축 실적으로 연

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도출하여, 시범사업의 절감실적을 조기감

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Ⅲ. 연구 내용 및 범위

□ 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배경

◦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개요

- 산업․발전부문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47개 사업장(38개 기업)에서 2010년

－ －ii

총 132만 TOE를 절감하기로 확정하였음.

- 지식경제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와 산업계를 대표하여 향후 3년간 산

업계의 에너지절약 목표를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 산업․발전부문 업종별로 보면 2010년 철강업이 총 568천TOE를 절감목표로 정해 가

장 많은 절감량, 전자업이 5.0%로 가장 높은 절감율에 합의함.

- 목표설정 방법

§ 목표단위 : 에너지 사용량 또는 원단위 중 자율 선택(단, 발전은 원단위)

§ 참여단위 : 에너지 사용량은 사업장, 원단위는 설비단위(95% 이상) 참여

§ 기준사용량(또는원단위) : 2005~2008년 중 협약업체가 선택한 3년 평균

§ 목표산정 : 정부제시목표(기준대비 1~2%/연 절감 또는 개선) + 협상조정량

§ 목표설정기간(운영기간) : 3년(2010~2012)

◦ 통합지침에 의한 조기감축실적 감축량 산정기준 필요

- 통합지침의 의거한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조기감축실적 인정 추진

§ 통합지침에 의거한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조기감축실적 인정 통합․운영

- 조기감축실적 감축량의 산정기준 필요

§ 통합지침에서 목표관리 이전의 시범사업을 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사업으로 포함

시킴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정량화하는 기준설정이 필요함.

§ 시범사업에는 목표의 달성여부만을 판별하기 위한 산출식만이 존재하나, 온실가스

에 대해 협상된 기준은 없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BAU 및 목표만 있음. 따라서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 BAU 환산량 산출방법

제시가 요구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 신청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

정이 필요함.

□ 2006 가이드라인 및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2006 가이드라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2006 가이드라인의 산정방법론 분석

§ IPCC 2006 가이드라인은 화석연료 연소에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3가지 산정

등급(Tiers)을 제공함. 3가지 방법론의 선택문제는 활동자료 및 국가 고유 배출계수

의 가용성에 달려있음.

§ 2006 가이드라인에 의한 화석연료 연소 배출량은 연료소비량에 배출계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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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등급 1(Tier 1) 고정연소 추정방법

§ Tier 1 방법론은 각각의 배출원부문 및 연료에 대해 배출원부문에서 연료 소비량

과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임.

§ 2006 가이드라인은 기본배출계수를 제공하며, 이러한 배출계수는 연료별 평균값임.

배출량은 연료별 소비량에 연료별 배출계수를 곱하여 구함. 연료별로 구한 온실가

스 배출량을 모두 더하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산됨.

고정 연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GHG,연료=연료 소비 연료⋅배출계수 GHG,연료

여기서,

배출량GHG, 연료 = 연료의 유형에 의한 주어진 GHG의 배출

량(kg GHG)

연료소비연료 = 연소된 연료의 양(TJ)

배출계수GHG, 연료 = 연료의 유형에 의한 주어진 GHG의 배출

계수 (kg gas/TJ). CO2에 대해, 이는 1로

가정된 탄소 산화계수(carbon oxidation

factor)를 포함

온실가스에 의한 총배출량

배출량 GHG= ∑연료들배출량 GHG,연료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

- WRI GHG Protocol의 작성원칙

§ WRI GHG Protocol에서 명시되어 있는 6대 작성원칙은 적절성(Relevance), 완전성

(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안

전성(Conservatism) 등임.

- 에너지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지침서상 작성원칙

§ 에너지 사용량보고는 목표관리 추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실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므로, 5가지 작성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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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상 5가지 작성원칙은 적절성(Relevance), 완전성(Completeness), 일관성

(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등임.

◦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 통합지침 43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관리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13]의 최소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

을 산정․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

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14]에 따름.

- 통합지침상의 산정방법

§ 2006 가이드라인에 의한 산정식과 같이 연료소비량에 배출계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이나, 다만 열량단위 환산 및 산화계수(Tier 1의 경우 1.0) 등을 추

가 표시하고 있음.

§ 연료별 산정방식에 대해 고체연료, 기체연료, 액체연료로 구분 명시함.

◦ 고정연소(고체연료) 배출량 산정방법론

- 고체연료 연소란 특정 시설에 열을 제공하고 이를 열 혹은 기계적인 일(mechanical

work)로 공정에 제공하거나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 내에

서 무연탄, 유연탄, 갈탄, 코크스와 같은 고체 화석연료의 의도적인 연소로부터 발생되

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함. 동 활동에서는 CO2, CH4, N2O가 발생함.

- Tier 1∼3

 ×××××


여기서,

Ei,j : 연료(i)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j)별 배출량(tCO2eq)

Qi : 연료(i) 사용량(측정값, ton-연료)

ECi : 연료(i)별 열량계수(연료 순발열량, MJ / kg-연료)

EFi,j : 연료(i)별 온실가스(j)의 배출계수(kg-GHG / TJ-연료)

fi : 연료(i)별 산화계수

Feq,i : 온실가스(CO2, CH4, N2O)별 CO2 등가계수(CO2 = 1, CH4 = 21, N2O = 310)

◦ 고정연소(기체연료) 배출량 산정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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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설에 열을 제공하고 이를 열 혹은 기계적인 일(mechanical work)로 공정에 제

공하거나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 내에서 LNG, LPG, 프

로판, 부탄 및 기타 부생가스 등 기체연료의 의도적인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함. 동 활동에서는 CO2, CH4, N2O가 발생함.

- Tier 1∼3

 ×××××


여기서,

Ei,j : 연료(i)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j)별 배출량(CO2-eq ton)

Qi : 연료(i) 사용량(측정값, m3-연료)

ECi : 연료(i)의 열량계수(연료 순발열량, MJ / m3-연료)

EFi,j : 연료별(i) 온실가스(j) 배출계수(kg-GHG / TJ-연료)

fi : 연료(i)의 산화계수

Feq,j : 온실가스(j)별 CO2 등가계수(CO2 = 1, CH4 = 21, N2O = 310)

◦ 고정연소(액체연료) 배출량 산정방법론

- 특정 시설에 열을 제공하고 이를 열 혹은 기계적인 일(mechanical work)로 공정에 제

공하거나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 내에서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B-A/B/C와 같은 액체 화석연료의 의도적인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

스 배출을 말함. 동 활동에서는 CO2, CH4, N2O가 발생함.

- Tier 1∼3

 ×××××


여기서,

Ei,j : 연료(i)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j)별 배출량(CO2-eq ton)

Qi : 연료(i)의 사용량(측정값, ℓ-연료)

ECi : 연료(i)의 열량계수(연료 순발열량, MJ / ℓ-연료)

EFi,j : 연료(i)의 온실가스(j) 배출계수(kg-GHG / TJ-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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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 연료(i)의 산화계수

Feq,j : 온실가스(j)별 CO2 등가계수(CO2 = 1, CH4 = 21, N2O = 310)

□ 시범사업 특성을 반영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통합지침에 의거 통합․운영

- 통합지침에 의거 시범사업의 특성 즉, 협상에 의해 설정된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 BAU 환산량에 대한 산출방법의 제시가 필요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 인증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

한 산정방법의 제시가 요구됨.

◦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기준 BAU 에너지 사용량 환산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선택한 3

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고려하고 협상치 변화율을 반영하여 BAU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함. 여기서, 협상치 변화율은 협상에 의해 설정된 BAU 에

너지 사용량을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으로 나눈 것임.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적용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식

 
 



기준×××기준


여기서,

 : 사업장의 BAU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사업장 j 연료의 기준년도 에너지 사용량 평균

 : 사업장 j 연료의 순발열량

 : 사업장 내 j 연료의 배출계수

 : 협상에 의해 설정된 BAU 에너지 사용량

기준  :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 사용된 에너지원에 대한 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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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된 에너지원의 개수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방법

§ 기준 단위당 BAU 온실가스 원단위 산출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고려한 원단위에 협상치 변화율

을 반영하여 활용함. 이를 바탕으로 BAU 온실가스 원단위를 산정하는 방식임. 여

기서, 협상치 변화율은 협상에 의한 제품별 BAU 에너지 원단위를 제품별 기준년

도 평균 에너지 원단위로 나눈 값임.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적용한 BAU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식

 기준


 



기준××
×기준


여기서,

 : i 제품의 BAU 온실가스 원단위

기준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순발열량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배출계수

기준  : i 제품의 시범사업 기준년도 평균 생산량

 : i 제품의 협상에 의한 BAU 에너지 원단위

기준  : i 제품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원단위

 : 원단위 정의 제품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의 개수

◦ 조기감축실적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 대상기업 및 사업장의 조기감축실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 총량방식 채택 기업 및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 모두 BAU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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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사용량)의 차이(BAU 원단위와 실적의 차이 감안)로 산출함.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감축량 산정식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참여기업의 기준년도 평균 에

너지 사용량 점유율을 적용하여 BAU와 실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에 의해서 산

출함.

§ 수식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절감량 계산 시 동일

실적
여기서,

 : 조기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에너지 절감량

 : 협상에 의한 사업장 BAU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에너지 사용량)

실적 : 조기감축 대상년도의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실적

(또는 에너지 사용 실적)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감축량 산정식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참여기업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점유율을 고려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BAU와 실적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로 산출함. 각 제품별로 감축량을 산정한 뒤 합

산하여 사업장 단위의 전체 감축량을 도출함.

§ 수식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절감량 계산 시 동일

§ 원단위방식의 적용 시 생산량 변화 영향을 배제


 



실적×기준 실적

여기서,

 : 조기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에너지 절감량

 : i 제품의 협상에 의한 BAU 원단위

실적  : i 제품의 조기감축 대상년도 실적 원단위

   : A와 B 중에서 적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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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i 제품의 시범사업 기준년도 평균 생산량

실적  : i 제품의 조기감축 대상년도 실적 생산량

 : 원단위 정의 제품에 대한 첨자

 : 원단위 정의 제품의 개수

□ 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근거의 명확성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여부

§ 목표관리 관련 법 42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

율 목표설정 근거에 입각하여 통합지침 30조 5항 [별표 6]에 배출허용량(목표) 설

정방법 등을 명확성의 원칙하에 명시한 것으로 사료됨.

- 과거실적 기반의 총량 및 원단위 목표설정 근거의 명확성여부

§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은 통합지침 제30조 제5항 관련 [별표 6]에 관리업

체의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 총량(목표) 설정방법,

신․증설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당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 WRI GHG Protocol의 작성원칙

§ WRI GHG Protocol에서 명시되어 있는 6대 작성원칙은 적절성(Relevance), 완전성

(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안

전성(Conservatism) 등임.

-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

§ 제39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원칙) 3항에 의거, 참여기업은 시간경과에 따라 배

출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 산정방법론, 연구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명확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 에너지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지침서 작성원칙

§ 에너지 사용량보고는 목표관리 추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실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므로, 5가지 작성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됨.

§ 지침서상 5가지 작성원칙은 적절성(Relevance), 완전성(Completeness), 일관성

(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등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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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주요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총량 규제목표 설정방식이나, 일부 영국 및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총량 규제와 생산량당 원단위 규제 등 방식은

상기 작성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향후 목표관리 대상기업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에너지소비 자료 수집 및 인

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너지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관련

모니터링 및 검증, 이외에 기업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작업 추진에 가장 무리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됨.

구분 총량 규제방식
원단위

1)

규제방식
비고

적절성 ◦ ◦

완전성 ◦ ◦

일관성 ◦ ◦
생산금액
기준 시 약화

투명성 ◦ ◦

정확성 ◦ ◦

규제방식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부합여부

주: 1) 생산량 이외에 생산액 원단위 방식의 경우 경상가격이나 불변가격 기준 적용상 일관성 약화 문제의

제기 예상.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

§ 따라서 총량 규제와 원단위 규제방식의 선택적 적용은 WRI GHG Protocol에서 명

시한 작성원칙, 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지침서상의 작성원칙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Ⅳ. 연구결과

◦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으로 기준 BAU 에너지 사용량

환산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적용하는 산식으로 제시함.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방법은 기준 BAU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환산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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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적용한 원단위를 반영하여 활용함. 이를 바탕으로 BAU 온

실가스 원단위를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함.

◦ 조기감축실적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개발

- 총량방식 채택 기업 및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 모두 BAU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에너

지 사용량)의 차이(BAU 원단위와 실적의 차이 감안)로 산출함.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감축량, 즉 협상에 의해 설정된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

실가스 배출량은 참여기업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점유율을 적용하는 산출식

으로 제시함.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감축량의 경우, 협상에 의해 설정된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량은 참여기업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고려한

원단위(에너지 사용량/제품별 생산량)를 적용하여 산출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로 산출함. 이는 각 제품별로 감축량을 산정한 뒤 합산하여 사

업장 단위의 전체 감축량을 도출하는 것임.

Ⅴ. 향후 추진방향

◦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활용

-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을 통해서, 총량방식 및 원

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총량방식 채택 기업 및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 모두 BAU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BAU 원단위와 실적의 차이 감안)로 산출함.

◦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검토과제

-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격적 목표관리 시행에 대비한 벤치마크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

량 산정방법 개발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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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산업․발전부문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으로 참여사업장은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목표(총량 및 원단위방식)를 설정하여 감축에

참여하고 있음. 동 실적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

표관리제의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임.

- 에너지 목표관리는 2009년 6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서 처음 도입방안이 보고된 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관련근거가 마련

되었음.

- 동법이 2010년 4월 14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마침내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으며,

목표관리는 개도국 최대수준으로, 그리고 최초로 국제사회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정책임.

- 지식경제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목표관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진행된 산업․발전부문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만 TOE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47개의 참여사업장을 선정함.

- 시범사업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목표(총량

및 원단위방식)를 설정하여 감축에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시범사업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만 설정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음.

◦ 통합지침의 의거한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조기감축실적 인정 추진

- 정부는 3월 16일자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

부 고시, 제2011-29호, 약칭 통합지침)을 확정․고시

- 통합지침에 의거한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조기감축실적 인정 통합․운영

◦ 조기감축실적 감축량 산정기준 필요

- 통합지침에서 목표관리 이전의 시범사업을 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사업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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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킴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정량화하는 기준설정이 필요함.

- 시범사업에는 목표의 달성여부만을 판별하기 위한 산출식만이 존재하나,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 BAU 환산량 산출방법에 대

한 제시가 요구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 신청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의한 에너지 절감실적을 온실가스

배출감축 실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도출하여, 시범

사업의 절감실적이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의한 에너지 절감실적을 온실가스 배출감

축 실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을 도출하여 제시는 데 국

한하여 수행함.

◦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제2장에서는 에너지 목표관리의 의의와 이 목표관리에서 적용가능한 BAU

에너지 사용량 총량 및 원단위 등 규제방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한

주요국의 적용사례를 비교하였음.

◦ 제3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과 관련한 2006 가이드라인 제시내용,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과 관련한 WRI GHG Protocol에서 권고하고 있는 6

대원칙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근거 및 목표

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지침서상의 작성원칙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봄.

◦ 제4장에서는 목표관리 관련 총량 규제 및 원단위 규제 목표설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의 여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관련 조

항과 규제 목표 설정방법을 살펴보고,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방

법 관련 조항을 정리하였음.

제1장 서 언

－ 3－

- 이를 바탕으로, 총량 규제 및 원단위 규제 목표설정과 관련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부

합여부 및 적정성에 관해 검토하였음.

◦ 제5장은 요약 및 결론부문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검토과제를 제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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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온실가스 배출 규제 해외사례

◦ 본장에서는 에너지 목표관리의 의의와 이 목표관리에서 적용이 가능한 총량 규제

방식과 원단위 규제방식에 대한 개념을 살펴봄.

◦ 이에 대한 해외 적용사례 비교를 통해 주요국에서 총량 규제목표와 원단위 규제

목표설정(부분적 적용 포함) 방식으로 선택적 적용상황을 검토해 보고자 함.

1. 온실가스 배출 규제방식의 개념

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방식의 개념

◦ 에너지 목표관리의 의의

- 에너지 목표관리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에 대한 감축․절약목표를 정부와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하고, 이행계획 및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임.

- 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목표협의, 이행강제 및 실적의 제3자 검증에 있음. 에

너지 목표관리의 목표는 정부 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하이브

리드 방식을 통해 설정됨.

- 정부에서 먼저 관리업체1)별 목표안을 설정(Top-down)하고, 기업의 의견을 청취

(Bottom-up)해 목표를 최종 확정하는 구조임.

◦ 관리업체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관리업체별로 다음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

지 소비량에 대한 감축, 절감목표를 설정하게 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정부가 관리업체에 대해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온실

1) 관리업체는 에너지 목표관리 관리 대상기업 및 사업장, 또는 시범사업상의 참여기업을 가리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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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

려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목표의 설정 시에는 관리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관리업체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몇가지 사항의 선행내용

-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의 부문별 분담량으로, 현재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이 목표임.

-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건물, 교통 등 부문별 분담량이 정해져야 하며,

산업․발전부문은 업종별 분담량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하향식 접근(Top-down)에 의해 상단의 목표수준이 먼저 정해진 후 관리업체별

로 목표설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에너지 목표관리의 목표설정방식

- 에너지 목표관리에서 적용가능한 목표방식은 에너지 사용량 총량, 원단위 규제

등의 방식이 있음.

- 본 장에서는 총량과 원단위 규제방식에 대해 장단점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함2).

나. 총량 규제방식

◦ 총량 규제방식의 개념

- 에너지 목표관리에서 적용가능한 총량 규제방식은 BAU를 고려한 방식임. 과거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목표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단

계, 최근 온실가스 배출추이 등을 감안 시 타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임.

◦ 총량규제 목표방식의 장단점

- 과거 에너지 사용량의 평균값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 배출을 허

용하는 방식임. 장점으로는 목표설정방법이 단순하고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와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것임.

- 단점으로는 업종별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아 경제성장 저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

며, 산업계의 수용성이 가장 낮아 사회적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과거

2)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현황 및 계획, 내부자료, 2010.8 참조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 6－

의 배출량 대비 저감이므로 경제성장중인 개발도상국에 적용이 난해하다는 단점

이 있음.

◦ 외국의 적용사례

- 외국의 경우 EU에서 각 회원국별 할당에 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제조업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음.

- 제조업 GDP는 2003~2007년 기준 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제

조업 생산액은 2005~2009년 기준 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동 방식은 산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

의 현황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임. 시장의 포화 및 성장률이 안정화된 산업에 적

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외의 업종별 성장률 고려 및 업체별 예측생산량 고려방식

- 업종별 성장률 고려방식은 하향식 접근(Top-down) 방식과 상향식 접근

(Bottom-up) 방식을 절충한 총량 규제방식으로, 업종별 성장률 예측에 사용되

는 인자(Factor)의 선정을 위한 공인화된 자료가 필요하며, 일정한 성장 증가율

을 보이는 업종에 적용 가능한 방식임. 업종별 과거 에너지 사용량 및 배출량

추이, 업종별 배출량 추이를 고려하여 배출량을 예측하는 방법임.

§ 장점으로는 생산량 예측 기반의 BAU보다 산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며, 원단위

방식보다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와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 하향식 접근

(Top-down) 방식과 상향식 접근(Bottom-up) 방식의 중간방식으로 국가적 차

원의 관리가 용이하든 점 등임.

§ 단점으로는 성장하는 업종, 하강하는 업종으로 업종별 특색이 상이하고 각

업종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비형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업

종 내라 할지라도 업체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비형평성이 존재할 수 있

다는 점, 상세한 사업장별 신증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음.

- 업체별 예측생산량을 고려한 총량 규제방식은 과거 배출량에 업체별 생산계획을

반영하는 방식임.

§ 장점으로는 업체별 신증설 계획이 반영가능하다는 점, 총량방식 중 가장 세

부적인 자료 이용으로 가장 구체적이라는 점, 국가목표와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 등임.

§ 단점으로는 업체별 BAU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 업종별 BAU 방식보다

산업계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신증설 및 용량증가의 예측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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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등임

다. 원단위 규제방식

◦ 원단위 규제방식의 개념

- 과거의 단위 생산품별 생산에 의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식임. 상향식

접근(TBottom-up) 방식으로 업체별 향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미래 배출량을 예

측하는 것임.

◦ 원단위 규제방식의 장단점

- 장점으로는 산업계 에너지효율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므로, 국가 입장에서 전체

적인 배출량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생산에 가장 적은 영향으로

산업계가 가장 선호한다는 점임.

- 단점으로는 제품별로 개별적인 원단위 필요로 인한 목표설정작업이 복잡해지며,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와 연계가 가장 어렵다는 점임.

◦ 원단위 규제방식의 의의

- 동 방식은 국가의 공급 정책으로 인한 생산물량의 변동이 심한 사업, 국제경제

여건에 따라 원료 수급에 영향을 받는 사업, 국가적 차원에서 단위 열량당 온실

가스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업종 등에 적합한 방식임.

◦ 벤치마킹 방식

- 설비의 효율개선에 따른 저감량을 산정하여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식임.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한 방식이나, 벤치마킹 기술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

며, 측정 및 인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의 수립이 필요하고,

산정이 까다로움. 또한 설비별 관리 방안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이 증대됨.

- 해외사례로는 EU 회원국 중 9개국(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

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에서 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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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사례

◦ 최근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문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 영국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약 8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변화법에 적

시하고 기후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적인 리더십확보를 목적으로 새로

운 부처를 신설하는 기후변화정책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규제와 에너지위기는 오랫동안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경제와

사회에 잠재해 있던 이슈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

이 도래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과 같은 의무부담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이 역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방식인 총량

규제, 원단위 규제 등의 방식에 대한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가. EU

◦ 유럽연합(EU)의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 유럽연합(EU)은 공동으로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의

했으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임.

- 공동감축(Burden Sharing) 협약에 의거하여 EU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교토의정서상에 명시된 감축량보다 더많이 저감하기로 함.

- 반면, 프랑스는 1990년도 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1차 공약기간(2008년∼2012

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는 1990년 배출량 대

비 오히려 증가된(+) 감축목표를 할당받았음.

◦ EU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방식은 총량 규제방식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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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배출량거래제(EU-ETS) 사례3)를 통해 총량 규제방식을 살펴볼 수 있음.

◦ EU 배출량거래제 제도 도입배경

- EU(유럽연합)의 배출량 거래제도는 2000년에 스타트한 「유럽 기후변화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서 논의가 시작되었음. 최종적으로 유럽 의회에서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집행위원회의 기본방침 그대로의 제도로서 2003년 7월에 유럽 의회의

승인을 얻고, 7월 22일에 유럽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었음.

- 이로써 2005년부터 시작되는 배출량 거래제도(EU ETS)는 유럽 레벨의 온난화대

책의 주요정책이 되었는데, 1기는 2005~2007년, 2기는 2008~2012년, 현재 3기

2013~2020년 할당방법 검토 중임.

◦ 법적 근거

- EU 배출량거래 지침(European Union,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 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Oct. 2003)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음.

◦ 국가별 감축목표 설정

- EU 전체의 교통의정서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대량

기준의 할당 총량을 결정해 대상사업소에 배분, 의무화하였음.

- 할당방법은 「국가할당계획(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에 의거 할

당 총량․초기 할당방법)을 결정하였음. 할당된 총량은 업종과 시설별로 과거실

적 기반(Grandfathering) 방식의 총량을 할당하였음.

- 여기서, 과거실적 기반(Grandfathering)이란 종전 적용하고 있던 회계처리를 당

분간 계속 인용하는 특별한 경과조치로, 회계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용되는 개념

임.

◦ 대상시설

- 1단계 시에 20MW 이상의 연소시설, 정유시설, 비철금속시설, 1일 500톤 용량

이상의 시멘트 생산시설, 1일 20톤 이상의 세라믹․유리․펄프․제지 등의 생산

시설 등으로 열거되어 있음.

◦ EU ETS의 각 대상설비에 대한 할당량 산정방법

3) 에너지경제연구원, EU-ETS 1의 성과 및 NAP 2의 시사점 연구,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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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부문 각 대상설비의 할당량 = 「기준연도 배출량」(예, 2001~2005년

중 3년의 평균)×「조정계수」

- 독일의 경우 산업부문은 일률 「0.9875」(▲1.25%)로 설정. 기업 도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환경부의 재량에 의해 배출범위의 추가 할당이 가능. 전력부문은 벤

치마크 방식으로 할당함.

- 영국의 산업부문은 업종별 모델로 산출한 장래 예측(BAU)에 근거해 계수를 설

정. 전력부문은 산업부문의 할당량을 총배출범위로부터 공제한 양을 벤치마크

(benchmark) 방식으로 할당함.

- 네덜란드의 산업부문은 「① 성장률」×「② 에너지효율 지표」×「③ 조정계

수」를 설정. ① 성장률：1.017(＋1.7%)을 전업종 일률적으로 설정. ② 에너지효

율 지수는 각 설비의 효율에 따라 0.85(▲15%)∼1.15(＋15%)로 설정. ③ 조정계

수는 각 설비에 할당량이 총배출 범위 내에서 계수를 일률적으로 설정. 전력부

문은 상기에 「0.85」(▲15%)을 곱한 계수를 설정함.

◦ 배출 목표 마달시 벌금

- 배출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007년까지는 €40/tCO2의 벌금이 부과되며,

2단계인 2008년부터는 €100/tCO2로 벌금이 부과됨. 또한 미달성분은 차기 할당

량에서 삭감되어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EU 집행위원회의 국가별 감축목표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

- 할당총량의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가능성 반영

- 할당총량의 국가별 실제 발전과 전망치와의 일관성

- 할당총량과 감축가능량(기술적 감축가능량 포함)과의 일관성

- 기타 법률과의 일관성

- 특정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차별 채택 등으로 열거 등

나. 영국4)

◦ 영국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배출 규제목표

-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12.5% 감축하

4) DEFRA, Framework for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2001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EU-ETS 1의 성과 및 NAP 2의 시사점 연구,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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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를 할당받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2010년까지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00년에 기후변화계획(UK Climate Change Program)을 확립하였음.

기후변화계획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는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이며,

이는 일종의 에너지세로 산업, 상업, 농업 및 공공부문에 적용됨. 동 세목에 의

한 세입금은 과세된 부문에 고용자의 국민보험기여금 기여율 감축을 통하여 환

원되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의 채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

한 사업계획의 재원조달에 활용됨.

- 영국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의 통합적인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

영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음.

◦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고 2004년까지는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한 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영국 사례는 영국 내 배출량거래제로, 적용대상은 에너지기후변화부에서 2002년

부터 가정부문을 제외한 광범위한 부문(일본 경제산업성, 2010)으로 설정되어 있

음.

◦ 적용범위

- 산업부문은 총량 또는 원단위 목표로 정부와 기후변화협약(Climate Change

Agreements; CCAs)에의 참여를 통해 여 에너지다소비 산업부문은 에너지효율

향상목표를 설정하고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회사는 기후변화세의 80%를 감세

를 받을 수 있음.

- 적용 지표는 CO2 총량, CO2 원단위, 에너지 총량, 에너지 원단위의 모두 선택이

가능함.

- 대부분의 사업자가 원단위 목표 설정방식을 선택(대상 시설의 약 94%)함.

◦ 원단위 목표범위의 설정방법

- 원단위 목표의 경우 그 목표와 실적의 차이에 실적 활동량을 곱해 거래량을 산

출함.

- 목표를 달성한 자는 초과 감축분에 대해 기말에 교부를 받게 됨.

- 원단위 목표를 달성해도 총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단위 목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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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각 상한을 설정.

◦ 업계의 입장

- 산업계 관련 단체에서는 약 91%가 총량 목표만의 적용에 반대함.

- 이유로 ‘성장의 제한, 탄소 누출(기업의 해외이전)의 촉진, 현재의 경제 여건아래

에서는 설정이 곤란, 관리비용 및 준수비용의 증가, 원단위 목표는 총량의 삭감

을 가져옴’ 등으로 열거함.

다. 미국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방식은 미국 내 배출량거래제 도입동향을 살펴봄으로

써 총량 규제 사례를 검토할 수 있음.

◦ 미국 내 배출량거래제 도입법안 추진경과

-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의 도입을 포함한「클린 에너지안전보장법안」(Waxman-

Markey-Bill)이 하원으로 2009년 6월에 가결. 동 법안에서는, 2012년부터 배출량

거래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시 예정.

- 상원에는 Kerry-Boxer 법안으로서 2009년 9월말에 제출. 그러나 1월의 상원 보

궐선거에 의한 민주당의 59 의석에의 후퇴, 고용문제 등 우선 과제의 심의에 의

해, 동법을 포함한 기후변화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많음.

- 이러한 중 2010년 5월 Kerry-Lieberman 의원이 「에너지포괄 법안」을 발표. 제

조업의 배출량 거래의 도입은 2016년부터로 하는 등, 공화당에 배려한 내용이지

만, 그런데 동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목표는 있지 않음.

◦ 하원 통과안의 총량 규제방식

- 2009년 6월에 가결된 「클린 에너지안전보장 법안」(Waxman-Markey-Bill의 미

국 내의 배출량 거래제도는 과거실적 기반(Grandfathering) 방식, 벤치마크

(benchmark) 방식에 의한 총량규제임.

◦ 앨버트주 운영사례

- 앨버트 주에서는 2007년 6월부터 원단위 규제형의 배출량 거래제도를 운영 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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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방식은 일본 내 배출량거래제 도입동향을 살펴봄으로

써 총량 규제 및 원단위 규제 사례를 검토할 수 있음(일본 경제산업성, 2010).

◦ 일본 내 배출량거래제도의 법적 근거

- 일본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상 13조(국내 배출량거래제도 창설) 3항(2001.3월 각

의 결정)

-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온실가스의 배

출량 총량 한도로서 정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생산량이나 이외 사업

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양의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도로 정하는 방법에

대한 적용을 실시.

□ 총량 규제방식의 개념

◦ 총량 규제

- 기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배출량 총량의 실적이, 목표범위(총량)를

넘은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것임.

- 제품 a를 제조하는 A공장 전체로부터 배출되는 CO2의 양을, 00만 톤 이하로 설

정함.

◦ 총량 목표범위의 설정방법

- 과거실적 기반(Grandfathering) 방식 : 과거의 배출실적에 근거해 총량 목표범위

를 설정하는 방식임.

- 벤치마크(benchmark) 방식 : 업종이나 제품마다에 원단위의 기준을 마련해 이것

에 기업마다의 생산범위를 곱해 총량 목표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준

수를 요구하는 것은 총량임.

□ 원단위 규제방식의 개념

◦ 원단위 규제

- 기업의 목표 달성여부에 대해서 원단위의 실적이, 목표치(원단위)를 넘었는지 아

닌지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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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위 목표범위의 설정방법

- 원단위란 생산량당 CO2 배출량 등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 원단위는 생산량, 생산액, 건물 연면적당 CO2 배출량 또는 에너지소비량으로 계

산. 예를 들면 제품 a를 1톤 생산할 때 배출되는 CO2의 양을, 00톤 이하로 설정

함.

* 전력 원단위 규제 : 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 원단위(전력량당 CO2 배출량)

의 개선의 의무부여((일본 환경성, 2011.3).

- 다만, 설정한 원단위는 벤치마크(benchmark)의 설정과 같이, 1) 통계 등에 의해

제품의 분류를 정의할 수 있어 분류 내에서 제품간의 성질과 상태에 큰 차이가

없는 것, 2) 공정으로부터 해당 제품 이외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것(다양한 제

품을 생산하지 않음), 3) 검증 가능한 배출량이나 생산량의 통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며, 전업종․전제품으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함.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로 설정되는 원단위는 비교 가능성 측면

에서 과제가 제기됨.

□ 이외에 감축량 규제방식 검토

◦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방식은 총량 규제방식 및 원단위 규제방식 이외에 감축량

규제방식 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환경성, 2003.12).

◦ 감축량 규제방식

- 감축량 규정 방식(일부 기업)은 기준연도의 CO2 배출량으로부터의 목표 감축율

을 설정해, 대상기간의 목표 감축량을 설정하는 방식임.

- 감축량은 BAU(에너지절약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와의 비교로 산정됨. 사업

확대에 의해 총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배출량 산정방식

- 목표 감축량(t-CO2) = 기준연도 배출량 × 목표 감축율

- 목표 배출량(t-CO2) = BAU 배출량 - 목표 감축량

□ 목표달성의 확인

◦ 총량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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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주체는 2003년도 배출량 모니터링 결과 및 국별 등록부에 기록된 크레디트

등 보유량을 2004년 6월 중순까지 사무국에 제출함.

- 총배출량이 크레디트 보유량 이하이면 목표 달성으로 평가함.

◦ 원단위 규제방식

- 참가주체는 2003년도 배출량 모니터링 결과 원단위인 경제활동량 및 국별 등록

부에 기록된 크레디트 보유량을 2004년 6월 중순까지 사무국에 제출함.

- (총배출량 - 크레디트 보유량) ÷ 경제활동량이 목표 원단위 이하이면 목표 달성

이 됨.

◦ 감축량 규제방식

- 참가주체는 2003년도 배출량 모니터링 결과 및 국별 등록부에 기록된 크레디트

등 보유량을 2004년 6 월 중순까지 사무국에 제출함.

- (실제 삭감량 ＋ 크레디트 보유량)이 목표 삭감량 이상이면 목표 달성이 된 것

으로 평가함.

◦ 사용 후의 크레디트

-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용한 크레디트는 등록부 관리자에 의해 상각 계좌에 이전

됨.

□ 시험 거래 시 규제방식의 적용사례

◦ 2008년도에 총량 목표 설정기업은 30개, 원단위 목표 설정기업은 45개 기업이 참

여

- 총량 목표 설정기업 30개 기업 중 24개 기업이 달성, 6개 기업이 미달

- 원단위 목표 설정기업 45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달성, 24개 기업이 미달

마. 기타 국가

◦ 캐나다의 원단위 규제목표 적용

- 이외에 캐나다에서는 산업․전력부문을 대상으로 총량 규제방식이 없이 원단위

규제목표만의 설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일본 경제산업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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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 비교

◦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방식은 총량 규제방식, 원단위 규제방식 이외에 감축량 규제

방식 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총량 규제목표 설정방식의 적용

- 기본적으로 주요국에서 총량 규제목표 설정방식을 적용

◦ 영국 및 일본 등지에서 총량 규제목표와 원단위 규제목표 설정방식으로 선택적

적용

- 미국에서는 총량 규제방식의 거래제 도입이 논의 중이나, 앨버트 주에서는 2007

년 6월부터 원단위 규제형의 배출량거래제를 운영 중임.

- 이외에 캐나다에서는 산업․전력부문을 대상으로 총량 규제방식이 없이 원단위

규제목표만의 설정방식을 적용함.

- 특히 일본에서는 일부 기업이 감축량 규제방식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연

도의 CO2 배출량에 대한목표 감축율을 설정해, 대상기간의 목표 감축량을 설정

하는 방식임.

구분 EU 영국 미국 일본

도입 목적 배출량 거래 배출량 거래 배출량 거래 배출량 거래

총량 목표 설정 ◦ ◦ ◦ ◦

원단위 목표
설정

◦
(설비별 원단위)

◦
◦

(앨버타주)
◦

감축량 목표
설정

◦
(일부 기업)

<표 1> 주요국별 목표 설정방식의 비교

주: 1) 원단위 목표는 생산량, 생산액, 설비별, 건물연면적 지표로 설정함.

2) 감축량 목표는 기준연도의 CO2 배출량에 대한 목표 감축율을 설정해, 대상기간의 목표 감축량을 설정함.

◦ 특히 영국 산업계에서 총량 규제만의 적용에 강한 반대 여론

- 이유로 성장 제한, 탄소 누출(기업의 해외이전) 촉진, 현재 경제 여건하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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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 관리비용 및 준수비용 증가 등을 들고 있음.

◦ 따라서, 총량 규제목표와 원단위 규제목표 설정방식의 선택적 적용이 바람직함

- 주요국에서 총량 규제목표와 원단위 규제목표 설정(부분적 적용 포함) 방식으로

선택적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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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2006 가이드라인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주요내용

◦ 본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과 관련한 2006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추정방법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방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

하고자 함.

◦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과 관련한 WRI GHG Protocol에서 권고

하고 있는 6대원칙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근거 및 에너지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지침서상의 작성원칙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봄.

◦ 이는 다음 장의 시범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제시 및 적정성 여부

의 판단에 앞서, 국내의 제도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음.

1. 2006 가이드라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5)

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개요

◦ 추정 방법론 분석

- 에너지부문은 연료연소, 탈루성 배출, 이산화탄소 수송 및 저장으로 크게 분류

됨. 각 카테고리별 추정방법론도 상이함.

- 2006 가이드라인은 화석연료 연소에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3가지 방법론

5)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온실가스 IPCC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기

획연구,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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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s)을 제공함. 3가지 방법론의 선택문제는 활동자료 및 국가 고유 배출계수

의 가용성에 달려있음.

◦ Tier 1 고정연소 추정방법

- Tier 1 방법론은 각각의 배출원부문 및 연료에 대해 배출원부문에서 연료 소비

량과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임.

- 2006 가이드라인은 기본배출계수를 제공하며, 이러한 배출계수는 연료별 평균값

임. 배출량은 연료별 소비량에 연료별 배출계수를 곱하여 구함. 연료별로 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더하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산됨.

고정연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GHG,연료=연료 소비 연료⋅배출계수 GHG,연료

여기서,

배출량GHG, 연료 = 연료의 유형에 의한 주어진 GHG의 배출

량(kg GHG)

연료소비연료 = 연소된 연료의 양(TJ)

배출계수GHG, 연료 = 연료의 유형에 의한 주어진 GHG의 배출

계수 (kg gas/TJ). CO2에 대해, 이는 1로

가정된 탄소 산화계수(carbon oxidation

factor)를 포함

온실가스에 의한 총배출량

배출량 GHG= ∑연료들배출량 GHG,연료

◦ Tier 2 고정연소 추정방법

- Tier 2 방법을 적용하려면 배출원부문에서 연소되는 연료소비량, 각각 가스의 배

출원부문 및 연료의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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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3 고정연소 추정방법

- Tier 1 및 Tier 2 접근법은 배출원부문 전체에 걸쳐 배출원부문 및 연료조합의

평균적인 배출계수를 이용.

- Tier 3은 이용되는 연료 종류, 연소 기술, 작동 조건, 통제 기술, 유지관리의 방

법, 연료를 태우기 위해 이용되는 장비의 연식 등 자료가 필요.

기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GHG,연료,기술=연료 소비 연료,기술⋅배출계수 GHG,연료,기술

여기서,

배출량GHG, 가스, 연료, 기술 = 연료의 유형 및 기술에 의한 주

어진 GHG의 배출량(kg GHG)

연료소비연료,기술 = 기술의 유형에 의한 연소되는

연료의 양6)(TJ)

배출계수GHG, 가스, 연료, 기술 = 연료의 유형 및 기술에 의한 주

어진 GHG의 배출계수(kg GHG

/TJ)

나. 국내 적용을 위한 방법론 분석

□ 고정연소 추정방법

◦ 고정연소 추정방법의 적용

- Tier 1 방법론을 적용하려면 각각의 배출원부문 및 연료의 배출원부문에서 연소

소비량과 배출계수의 정보가 필요하고, 상위 방법론(Tier 2, Tier 3)은 배출원부

문 및 연료에서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이용 가능하거나, 연료의 탄소 함유량, 탄

소 산화계수, 연료 품질, 배기가스 저감기술 등이 고려된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6) 연료 소비는 질량 내지 부피에 기초하여 표현될 수 있을 것이며, 배출량은 연료 소비와, 호

환적인 단위에 기초하여 표현된 배출계수의 곱으로 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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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해야 됨.

◦ 배출계수 적용

-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의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검증 작업 중이

며, 1996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을 산정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발전부문은 보일러 유형별 자료가 이용 가능함에

따라서 non-CO2 배출량이 Tier 2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음.

□ 활동자료

◦ 연소기준 연료 소비량 이용

- 에너지부문의 활동자료는 전형적으로 연소된 연료 소비량이 이용됨. 부문별 연

료 소비량의 자료를 확보하면 2006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본배출계수를 이

용하여 Tier 1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상위 방법론을 이용하려면 연료 특성 및

적용된 연소 기술의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와 해

당 카테고리의 연료소비량의 자료가 이용 가능해야 함.

◦ 인벤토리 작성

- 2006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국가 인벤토리를 작성할 때 국가 공식 에너지통계를

활동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우수실행지침임.

- 우리나라의 국가 에너지통계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

하는 에너지통계연보임.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밸런스)는 인벤토리 작성에서 가

장 기본이 되는 대부분의 활동자료를 제공하며, 탈루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석탄 채탄량과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량 및 처리량의 정보를 제공함. 다만 이동

연소(수송)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관련 기관 및 정부 부처에서

자료를 공급 받아 활용함.

- 우리나라 에너지통계는 톤, 배럴, 입방미터와 같은 물량 단위와 석유환산톤

(TOE)으로 작성됨. 물량단위의 자료는 테라줄(Terajoules, 1012 joules)과 같은 공

통의 에너지 단위로 변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열량이 필요함. 현재 우리

나라는 총발열량을 이용하지만, 2006 가이드라인은 순발열량을 가정함.

- 2006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총발열량을 이용하는 국가는 이를

CRF 및 NIR에 있는 그대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에너지밸런스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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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에너지밸런스에 의하면, 2006 가이드라인의 제조업은 1996 가이드라인보다

세분화되었으며, 추가된 수송 장비업 및 채굴(연료 제외) 및 채석 카테고리는 에

너지밸런스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되지 않음.

- 수송 장비업은 에너지밸런스에서 조립금속 및 기타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 이

들 산업의 에너지소비량이 취급될 수 있도록 향후 에너지밸런스의 보완 및 개정

이 필요함.

2006 가이드라인 에너지밸런스

1A2a 1차금속 1차금속

1A2b 비철금속 비철금속

1A2c 화학 석유화학

1A2d 종이․제지․인쇄 펄프․인쇄

1A2e 음식․음료 및 담배 음식․담배

1A2f 비금속광물 비금속

1A2g 수송기기 -

1A2h 기계 조립금속

1A2i 채광(연료 제외) 및
채석

-

1A2j 목재 및 나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1A2k 건설 건설

1A2l 섬유 및 가죽 섬유․의복

1A2m 기타 산업 기타 제조

<표 2> 2006 가이드라인 및 에너지밸런스 카테고리 비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온실가스 IPCC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기획연구, 2008

◦ 제조업 이용 사례

- 제조업에서 이용되는 원재료에 화석연료가 이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의 생산에 각각 납사/등유 및 코크스가 원료로 투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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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조업 공정흐름도

자료: IPCC(2006)

- 철강생산에서 코크스와 철광석 간의 화학반응은 코크스 제조공정을 가동하는데

충분한 석탄가스와 열을 생산함. 이러한 원료 처리과정과 원료에서 직접 얻은

공정연료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연료연소가 발생하는 부분의 배출로 보고됨. 즉

공정연료가 에너지부문의 발전산업으로 전송되어 연소되는 경우에는 에너지부문

의 배출로 보고되어야 함.

[그림 2] 철강산업의 석탄제품 전환과정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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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RI GHG Protocol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7)

◦ WRI GHG Protocol의 목적

- WRI GHG Protocol은 업체의 온실가스 목록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하여 국

제적으로 수용되는 산정과 보고의 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들이 기업과

정부 및 비정부기구,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임.

◦ 온실가스 산정의 원칙

-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온실가스 산정원칙은 온실가스 산정과 보고에 관한 것을

보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시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

§ 정보는 충실하고 사실적이며 공정한 감축량을 산정하는 것을 내타냄.

§ 정보는 그 처리와 사건의 진술에 대하여 믿을 수 있고 치우침이 없어야 함.

- 온실가스 감축사업 산정과 보고는 발전하고 있고 많은 사업에서는 새로운 것으

로 받아들여짐. 그러나 이 원칙들은 이미 실행되고 있고 수용되고 있는 금융 회

계와 보고의 원칙에서 유도됨. 다음의 6가지 원칙은 광범위한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회계의 원칙을 포함한 공동 과정의 결과임.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후 감축량을 정량화하고 관찰하고 보고할 때 사업 입안자들과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도되었음. 검사자들도 역

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평가하고 회고할 때 이 원칙을 이용할 수 있음.

◦ WRI GHG Protocol의 6대 작성원칙

- WRI GHG Protocol에서 명시되어 있는 6대 작성원칙은 적절성(Relevance), 완전

성(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안전성(Conservatism)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가. 적절성(Relevance)

7) 에너지관리공단, WBCD/WRI GHG Protocol, 200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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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성(Relevance)의 개념

- 감축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감축사업 평가 경계를 정

의하는 것임. 감축사업과 비슷한 환경을 반영하는 베이스라인의 대안을 선정하

기 위해 지리적인 영역과 시간적인 범위를 정하여야 함. 감축사업에 합리적인

대안이 되는 베이스라인 대안을 선택함.

◦ 감축사업의 온실가스 평가 경계와 베이스라인 대안이 감축사업의 환경에 적당해

야 하고 가장 유용한 정보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함.

- 감축사업에 중요하고 합리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2차 효과8)는 평가의 경계 속으

로 들어와야 함. '중요하다'라는 것은 의도한 사용자들이나 목표로 한 청중들의

결정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이나 집합적인 배출 효과를 의미함.

- 실제로 자료의 부족이나 자료 수집비용의 부족은 제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때

때로 최소 배출량산정 기준(종종 구체적 기준9)))을 특정한 크기를 넘지 않는 2

차 효과가 정량화에서 생략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음.

- 기술적으로 그러한 기준은 단순히 사전에 정의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경향(즉, 과소평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감축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정량화에 대한 충실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2차 효과의 중요성 결정할 때의 고려 요인

- 2차 효과가 베이스라인과 감축사업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얼마나 미

치는지 여부

- 2차 효과가 감축사업 활동에 분명히 연관되거나 기여하는 정도

- 2차 효과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 정도

- 베이스라인과 감축사업 사이의 온실가스의 변화 폭이 예상되는 감축사업 감축량

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 목표 및 의도된 이용자들, 그리고 2차 효과의 포함이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

8) 2차 효과(Secondary Effects)는 1차 효과에 의해 잡히지 않는 감축사업에서 비롯된 모든 다른

온실가스 배출 변화임. 이들은 감축사업에서 일어나는 대개 작고, 의도하지 않은 온실가스의

감축효과임. 예를 들면 만일 감축사업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어디에선가 감소시키거나 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여기서, 1차 효과(Primary Effects)란 감축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요소 또는 활동임(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탄소의 저장, 또는 온실가스의 제거 등). 1차 효과는 주로 감축사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임.

9) 구체적 기준은 검증과정에서 쓰여진 개념임. 이것은 종종 실수나 생략(태만, 소홀)이 물질 불

일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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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정도

◦ 2차 효과가 평가되지 않거나 질적으로 불충분한 수준으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잠

재적인 영향과 배제에 대한 적절성이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정당화되어야 함.

- 일단 모든 중요한 2차 효과가 밝혀지면 감축사업의 평가 경계가 1차 효과와 더

불어 이들을 포함하는 쪽으로 정의됨.

나. 완전성(Completeness)

◦ 완전성(Completeness)의 개념

- 베이스라인이 정해지면 수행되는 감축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선택된 시간적, 공

간적 범위에 있는 모든 베이스라인 대안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감축사업 평

가 경계는 모든 적당한 2차 효과를 포함하여야 함. 부정적인 2차 효과를 감축량

의 계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설명되어야 하고 정당화되어야 함.

◦ 사업별 절차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기준 절차에 따른 베이스라인 대안이 선정되면,

정해진 시간적, 공간적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대표적인 시나리오들은 베이스라인

선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함.

- 모든 적당한 2차 효과는 감축사업 평가 경계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후 감축량

을 계산할 때 고려되어야 함.

- 2차 효과가 평가되지 않거나 질적으로 불충분한 수준으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잠

재적인 영향과 배제에 대한 적절성이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정당화되어야

함.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보고서에서는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

해하도록 요구됨.

다. 일관성(Consistency)

◦ 일관성(Consistency)의 개념

- 일관성(Consistency)이란 일관된 방법론과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그

리고 감축사업과 기준 배출량 사이에 의미있는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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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자료, 방법 및 다른 요소에 관한 변화는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함.

- 종종 온실가스 정보의 이용자는 감축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시간에

따라 추적하고 비교하여 사업의 수행에 대해 평가하려 함.

- 만일 배출량이나 감축량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방법이나 측정자료 및 다른 요소

가 변화한다면 이들은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정당화되어야 함.

- 감축사업과 기준 배출량간의 의미있는 비교를 확실히 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동일하고 일관된 방법론과 평가 방법이 각각에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일관성의 확보방법

-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와 변화를 명확하게 기술

- 베이스라인과 감축사업에 관계된 모든 결정을 똑 같은 방식으로 취급

- 1차 효과와 2차 효과에 관계된 모든 결정을 똑 같은 방식으로 취급

- 사업별 절차에서 모든 베이스라인의 대안들에 대한 모든 시험과 가정을 동등하

게 적용

라. 투명성(Transparency)

◦ 투명성(Transparency)의 개념

- 모든 적당한 정보들을 분명하고 사실적이며 명료한 감사 보고서에 근거한 방식

으로 기록하고 보고하여 정보의 이용자들이 그의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함. 가정과 참고자료에 있는 계산방법과 자료 출처들은 정당화되어야 하고 공개

되어야 함.

◦ 투명성은 문서에 수록된 정보의 공개성, 명료성, 사실성, 중립성, 통일성의 정도와

관련이 있음(예, 감사 보고서).

- 정보는 내부 평가자들이나 외부 동업자들이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 및 편집, 분석이 되어야 함.

-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는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함. 특정한 2차 효과가 고

려되지 않는 경우 배제에 관한 이유는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정당화되어야

함.

- 정보는 그것이 적당한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을 전달하고 사업후 감축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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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미있는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경우에는 보통 투명한 것으로 간주됨.

- 2차 효과나 베이스라인 선정과정, 감시계획의 평가와 같은 핵심 문서는 명료하

게 제출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함.

◦ 자료와 활동이 기술된 방법은 온실가스를 이해하는 사용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침.

- 그러므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의 사용은 신중하여야 함. 마찬가지로, 온

실가스의 보고와 산정의 실제가(특히 사업 단위에서는) 많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자료에 관한 여러 사용자 집단의 지식수준이 다양하다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만약 제3자가 있다면 그들은 사업 입안자들이 작성한 문서를 음미하고 평가하는

데 투명할 것이고 확인이나 검증과정에 대한 어떠한 토론이나 결정에 대해서 열

려 있을 것임.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련된 투명한 보고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가정이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고 기록되어야 함.

- 모든 참고자료들이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함.

- 선정과 방법의 이용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함.

- 계산방법이 기술되어야 하고, 문서가 고쳐진 경우 유효한 결과로서의 기록에서

의 변화가 분명히 밝혀져야 함.

마. 정확성(Accuracy)

◦ 정확성(Accuracy)의 개념

- 온실가스 감축량은 판단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정량화되고 실행 가능한 수준까

지 감축되는 한 과대 혹은 과소평가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의도

한 이용자들이 보고된 온실가스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

정으로 결정을 하게 하려면 충분한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의도된 이용자들이 보고된 온실가스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으로 결정을 내리게 하려면 자료는 매우 정확해야 함.

- 판단 가능하고 실성이 정량화되고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줄어든다면 온실가스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산이 실제 배출량인가, 아니면 과대 혹은 과소평가 되었는

지를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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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온실가스의 계산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바. 안전성(Conservatism)

◦ 안전성(Conservatism)의 개념

- 감축사업의 2차 효과 또는 베이스라인이나 베이스라인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면 사업후 감축량을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할 것 같은 안전한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몇 가지 불확실성이 온실가스의 정량화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남.

- 미래의 기술의 발전의 방향과 그 이행의 속도

- 감축사업이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1차 효과와 2차 효과에 모두 미치는 물리적 요인

◦ 매우 불확실한 변수나 자료 출처에 의거해 결정이 지어지는 경우, 사업 입안자들

은 사업후 감축량을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하기 쉬운 더욱 안전한 시도나

수치를 선택하여야 함.

- 얼마나 가정이 안전한가에 대한 설명과 안전성이 다양한 감축사업과 그에 연관

되는 베이스라인을 산정하는 데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관한 것이 감축사업의 문

서에서 제공되어야 함.

3.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

◦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은 39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원칙)에 명기되어 있음. 이와 관련 41조에서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범위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정부는 3월 16일자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

부 고시, 제2011-29호, 약칭 통합지침)을 확정․고시함.

◦ 제39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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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및 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1. 관리업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이하 “목

표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보

고하여야 함.

- 2.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온실가스 배출활동과 배출원

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함. 제외된 배출원 등의 경우 제

외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3. 관리업체는 시간경과에 따라 배출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 산

정방법론, 연구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

화에 대해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함.

- 4. 관리업체는 배출량 등의 산정 시 과다산정 혹은 과소산정 등의 오류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배출량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함.

- 5. 관리업체는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 산정 시 활용된 관련 자료 및 출처, 적

용된 가정 등을 명백히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제41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범위)

-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함.

- ② 관리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

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하여야 함.

- ③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보고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12]와 같음.

- ④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1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부

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 총 배출량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음. 다만 소규모 배출시설

의 배출량 합은 사업장 배출총량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상기 통합지침에 의거한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원칙 및 범위에 관한 원칙에 입

각하여 에너지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지침서상의 작성원칙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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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지침서상 작성원칙10)

◦ 지침서의 역할

- 이 지침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장 체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 이 지침은 목표관리 참여자에게

요구하는 원칙, 접근법, 방법론, 절차를 제공하며, 보고량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참여자의 에너지 사용량 보고의 완전성, 투명성,

정확성을 추구함. 이 지침은 보고 규정, 배출량 계산 방법론을 통한 표준화된 보

고 지침을 제공함.

- 또한 참여자가 목표관리에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목표관리 이행 후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사용하는 것임. 단, 참여사업장이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할 때, 이 지침서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

성하지 않을 수 있음(예, 설비의 신증설 계획이 없는 경우).

◦ 작성 시 유의사항

- 에너지 사용량 보고는 목표관리 추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실적으로 등록하

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 원칙을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11).

◦ 적절성(Relevance)

-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영향 등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사업장 경계를 설정하여

야 함. 적절한 경계는 사업장의 특성,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정보의 목적과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짐.

-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사업의 소유권, 운영권 문제 등과 같은 관리 범위와 대상

설비 및 사업장 위치 등 물리적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함.

◦ 완전성(Completeness)

- 에너지 사용량을 정할 때에는 사업장 경계 내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

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10)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지침서, 2010 참조.

11) 이는 WRI GHG Protocol에서 명시한 6대 원칙을 바탕으로 함(WBCD/WRI, WRI GHG

Protoco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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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산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관련 정보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함.

현실적으로 자료의 부족, 비용 등의 한계 요인으로 인해 특정 사용원 등에 대하

여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함.

◦ 일관성(Consistency)

- 사업장 경계, 방법론, 계수, 데이터 등은 보고서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사용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평가와 비교가 가

능해야 함.

◦ 투명성(Transparency)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 계산에 이용되는

가정, 계산, 참고내용, 방법론을 문서화하고, 필요한 경우 출처를 공개하며 그 사

용 근거와 타당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만일 비공개 자료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정확성(Accuracy)

- 에너지 사용량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지 않도록 계산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

를 사용하여야 함. 데이터의 불확도에 대해 평가하고 가능한 한 불확도를 줄이

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온실가스 배출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방안과

데이터의 불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작성원칙의 부합성

- 2006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으로, WRI GHG Protocol에서는 적절성(Relevance), 완전성(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안전성(Conservatism)

등과 같이 6대원칙을 권고하고 있음.

-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작성지침에서는 WRI GHG Protocol에서 권고

한 6대원칙 중 안전성(Conservatism) 원칙을 제외한 완전성(Completeness), 일관

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등의 5가지 원칙을 적용하

도록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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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BAU 산정방법론 개발

◦ 본장에서는 통합지침의 확정․고시에 따른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

이 필요한 상황에서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방

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통합지침에서 목표관리 이전의 시범사업을 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사업으로 포함

시킴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정량화하는 기준설정이 필요함. 즉, 시범사업에는 목

표의 달성여부만을 판별하기 위한 산출식만이 존재하나,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 BAU 환산량에 대한 산출방법 제시가 요구됨.

◦ 이에, 목표관리 관련 총량 규제 및 원단위 규제 목표설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12)에 대한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점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상 관련 조항과 규제 목표 설정방법을 살펴보고,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방법 관련 조항을 정리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총량 규제 및 원단위 규제 목표설정과 관련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

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부합여

부 및 적정성에 관해 검토하였음.

1. 시범사업 및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관련 주요내용

가.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개요

◦ 산업․발전부문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47개 사업장(38개 기업)에서

12) 감축목표 설정관련 법적 근거를 명기함으로써 명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주장한 연구결과에

의거함(한상운,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EU의 법적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2

호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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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총 132만 TOE를 절감하기로 확정하였음.

-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목표관리의 조기 정착

을 도모하고, 업계의 신속한 제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임.

◦ 지식경제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와 산업계를 대표하여 향후 3년간

산업계의 에너지절약 목표를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 업종별로 보면 2010년 철강업이 총 568천TOE를 절감목표로 설정해 가장 많은

절감량, 전자업의 경우 5.0%로 가장 높은 절감율에 합의함.

업종 사업장수
절감량

(TOE)

절감율

(%)

점유율

(%)

철 강 3 567,592 2.2 42.8

석유화학 13 153,254 3.0 11.6

정 유 4 101,039 1.2 7.6

전 자 10 282,585 5.0 21.3

시 멘 트 5 67,740 1.9 5.1

비철금속 2 10,813 0.7 0.8

기 계 1 2,470 1.7 0.2

섬 유 1 1,177 1.0 0.1

자 동 차 1 5,887 1.3 0.4

제 지 1 2,638 2.5 0.2

식 품 1 441 1.7 0.0

발 전 5 129,176 0.4 9.8

합 계 47 1,324,812 1.7 100.0

<표 3> 시범사업 업종별 2010년 절감 목표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0.4.1

- 기업별로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 포항사업장(4% 절감)과 절감

목표가 가장 높은 삼성전자 탕정사업장(12.3% 절감) 등 국내 대표기업에서 에너

지절약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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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이 발효되면서 통

합․운영

-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노력 전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방법 적용 제기

◦ 목표설정 방법(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28호, 2009.11.5)

- 목표단위 : 에너지 사용량 또는 원단위 중 자율 선택(단, 발전은 원단위)

- 참여단위 : 에너지 사용량은 사업장, 원단위는 설비단위(95% 이상) 참여

- 기준사용량(또는 원단위) : 2005~2008년 중 협약업체가 선택한 3년 평균

- 목표산정 : 정부제시목표(기준대비 1~2%/연 절감 또는 개선) + 협상조정량

- 목표설정기간(운영기간) : 3년(2010~2012)

◦ 에너지 사용량 총량목표 설정방법

- 목표설정

§ 기준 : 기준사용량 대비 연평균 X%의 절감을 고려한 목표사용량 설정. X는

정부가 설정한 공통의 감축 비율, 협상(정부와 기업)을 통해 협상조정량을 확

정함.

§ 산식 : 목표사용량 = [기준사용량 × (1 - (X/100))] × 운영기간 ± 협상조정량

* 기준사용량 : 목표설정의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으로서 기준년도 중

참여자가 선택한 3년 평균 사용량

* 협상조정량 : 조기행동(KCER 보유량), 신․증설 등

- 목표평가

§ 산식 : 목표달성 = 실적사용량 ≤ 목표사용량

* 실적사용량 : 운영기간 중 실제사용량

◦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목표 설정방법

- 목표설정

§ 기준 : 기준 원단위 대비 연차별 X%의 개선목표 설정. X는 정부가 설정한

공통의 감축 비율, 협상(정부와 기업)을 통해 협상조정량을 확정함.

* X=1%일 경우, 2010년 1%, 2011년 2%, 2012년 3%

§ 산식 : 목표원단위 = 기준원단위 × [1 - (X/100)] ± 협상조정원단위

* 기준원단위 : 목표설정의 기준이 되는 원단위로서 기준년도 중 참여자가

선택한 3년 평균 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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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ER은 목표원단위 산정시 반영 또는 목표달성여부 평가시 활용 등 참여

자가 선택 가능

⇒ 기준원단위 계산식 : 기준년도 에너지 사용량 / 기준년도 제품생산량

- 목표평가

§ 평가산식 : 목표달성 = 실적절감량 ≥ 목표절감량

§ 기간 내 목표달성 확인 : ∑(년) ∑(제품) (목표원단위 - 실적원단위)

× MIN(실적생산량, 기준생산량) ≥ 0

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관련 주요내용

□ 조기감축실적의 인정(통합지침 제72조～제85조)

◦ 개요

- 국내에서 행한 감축실적, 일반적 경영활동을 넘는 추가적 행동만 인정함. 사업장

단위와 사업단위(Project-based) 감축실적은 모두 인정함.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인정상한선을 설정함.

◦ 인정 원칙 및 기준

- 국내에서 행한 감축실적, 일반적 경영활동을 넘는 추가적 행동만 인정

- 사업장단위와 사업단위(Project-based) 감축실적 모두 인정

-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인정상한선을 설정

◦ 인정 대상기시

- 국가 목표설정 기준연도인 2005.1월부터 최초 목표를 설정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의 감축실적을 인정함.

◦ 인정 유형 및 인정 예외 사유

- 인정유형 :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등록사업(KCER)」,「에너지 목표관리 시

범사업」,「배출권거래 시범사업」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

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 제외대상 : 법․규제의 준수과정에서 감축한 경우, 시설폐쇄․위탁 등 조직경계

를 변경한 경우, 감축실적을 정부재정으로 보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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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KCER 정부 구매분에 대해서는 실적의 40%를 인정

◦ 연간 인정총량의 제한

- 연간 인정총량은 전체 관리업체 목표 총량의 1%로 설정

◦ 조기감축실적의 인정방법

- 감축목표 이행실적의 평가단계에서 반영(연속으로 4회 이내)

□ 통합지침에 의한 조기감축실적 감축량 산정기준 필요

◦ 통합지침의 의거한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조기감축실적 인정 추진

- 통합지침에 의거한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조기감축실적 인정 통합․운영

- 목표관리 이전의 산업․발전부문 시범사업을 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정량화하는 기준설정이 필요함.

◦ 조기감축실적 감축량 산정기준 필요

- 통합지침에서 목표관리 이전의 시범사업을 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사업으로 포

함시킴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정량화하는 기준설정이 필요함.

- 시범사업에는 목표의 달성여부만을 판별하기 위한 산출식만이 존재하나, 온실가

스에 대해 협상된 기준은 없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BAU 및 목표만 있음. 따

라서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 BAU 환산량에

대한 산출방법 제시가 요구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 신청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이 필요.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법적 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

용효율 목표설정 근거로 42조에 명시되어 있음.

- 산업ㆍ발전분야의 경우 시행령 26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도록 명시

◦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설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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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통합지침상에서 23조 목표설정의 원칙, 29조 목표설정의 기준, 30조 과거

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및 [별표 6]에 구체적 성정방법의 산식을 제시하고 있

음.

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통합지침상의 근거

◦ 목표관리 관련 총량 규제 및 원단위 규제 목표설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

의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점에서 법상 관련 조항과 규제 목표 설정방법을

살펴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조항

-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

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⑤ 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

별로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상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조항

- 제26조(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함.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ㆍ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

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

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함.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 제5

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이 경우

제４장 시범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발

－ 39－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함.

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ㆍ축산분야

2. 지식경제부: 산업ㆍ발전(發電)분야

3. 환경부: 폐기물분야

4. 국토해양부: 건물ㆍ교통분야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통합지침)의 기후변화대응 및 에

너지의 목표관리 조항

-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함.

1. 관리업체의 선정․지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 목표의 설정

- 제23조(목표설정의 원칙)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등의 목표(이하 “목표”)를 협의․설정함에 있어서 다

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1. 목표의 설정방법과 수준 등은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표되어야 함.

2. 목표의 협의 및 설정은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

하게 진행되어야 함.

3. 관리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이력을 적절하게 반영

하여야 함.

4.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과 국제경쟁력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함.

5. 관리업체의 기술수준, 감축 잠재량 및 경제적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6. 관리업체의 목표는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범위 이내에서 설정되어야 함.

- 제29조(목표설정의 기준) ① 관리업체의 목표는 기존 배출시설(공정, 건물 등을

포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건물의 신․증축 등을

포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함.

② 부문별․업종별 관리업체들의 총 온실가스 배출허용량과 제1항에 따른 관리

업체의 배출허용량 합산결과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상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조정계수 등을 적용함.

- 여기서, 통합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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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

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함.

- 제30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

출허용량을 설정함.

②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함.

1. 제26조의 기준연도 배출량(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배출량을 말함)

2.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대비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성장률

3.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계수(1.0을 초과할 수 없음)

③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함.

1. 해당 신․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최대 가동 시간

2. 해당 신․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일수

3. 해당 신․증설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 당 평균 배출량

4.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계수(1.0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

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함.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연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함.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6]에 따름.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

여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목표설정 결과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나. 과거실적 기반 목표 설정방법상의 근거

◦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은 통합지침 제30조 제5항 관련 [별표 6]에 관리

업체의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 총량(목표) 설정

방법, 신․증설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당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이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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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활동자료당 배출허용량은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

량, 또는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

1)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

 







여기서,

i : 특정 부문 또는 업종

j : 특정 관리업체

k : 특정 배출시설(공정, 건물 등을 포함)

EA_companyi,j : i 업종 j 업체의 y년도 배출허용량(tCO2eq)

EA_inst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tCO2eq)

EA_new_insti,j,k :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 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tCO2eq)

2)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

◦ 기존 배출시설이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동개시한 배출시설을 말함.

  ××

여기서,

EA_inst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y년도 목표량(tCO2/y)

HE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tCO2)

GF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대비 y년도 예상성장률(%)

(성장률이란 제2조 제32호의 지표를 의미하며, 목표설정시 업종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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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종류의 지표를 적용함)

CFi : i 업종의 y년도 감축계수(CF≤1.0)

3)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

◦ 신․증설 시설이란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개시하는 배출시설을 말함.

  ××××

여기서,

EA_new_insti,j,k :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y년도 목표량(tCO2/y)

Ci,j,k : i 업종, j 업체, k 신․설시설의 설계용량(MW, t/h)

tM :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일일 최대 가동시간(hr/day)

RD : k 신․증설시설의 y년도 가동일수(days)

EVi,j,k :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최근과거연도에 해당하는 활동자료당

평균 배출량13)(tCO2/t, tCO2/TJ 등)

CFi : i 업종의 y년도 감축계수(CF≤1.0)

- 여기서, 활동자료당 평균 배출량은 제2조(용어의 정의) 20. “배출계수”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기

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

는 계수(係數)를 말함.

- 또한 60.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

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

정결과를 말함.

4) 감축계수(CFi)의 결정방법

13) ‘활동자료당 평균 배출량’이란, 신․증설된 배출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배출시설의

업종 또는 관리업체 전체의 평균 활동자료 당 배출량 값을 의미함. 이 값은 기 제출된 명세

서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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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업종별 관리업체들의 총 배출허용량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설정하는 관리

업체 단위 배출허용량의 합산결과를 조정하여 상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

축계수(CFi)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도록 근거조항을 명시.

 


×


×××



여기서,

CFi : i 업종의 y년도 감축계수 (CF≤1.0)

EA_Sectori : i 업종의 목표관리 참여부문의 총 배출허용량(tCO2/y)

HE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tCO2)

GFi,j,k : i 업종, j 업체, k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대비 y년도 예상성장률(%)

(성장률이란 제2조 제32호의 지표를 의미하며, 목표설정시 업종단위로

는 같은 종류의 지표를 적용함)

Ci,j,k :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설계용량(MW, t/h)

tM :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일일 최대 가동시간(hr/day)

RD : k 신․증설시설의 y년도 가동일수(days)

EVi,j,k :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최근과거연도에 해당하는 활동자료당

평균 배출량(tCO2/t, tCO2/TJ 등)

◦ 이와 같이 목표관리 관련 법 42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에

너지 이용효율 목표설정 근거에 입각하여 통합지침 30조 5항 [별표 6]에 배출허용

량(목표) 설정방법 등을 명확성의 원칙하에 명시한 것으로 사료됨.

3.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통합지침 43조에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명기하고,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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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기준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음.

-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을 고체, 기

체 및 액체연료의 고정연소 기준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제시함.

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제43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 관리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13]의 최소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은

[별표 14]에 따름.

나.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43조 관련 [별표 14] 참조)

- 배출활동별 배출량 세부산정 중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

리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배출량은 정수로

산정함(단, Tier 4에 해당하는 연속측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에서의 수치맺음은

[별표 22]에 따름).

- 또한 배출계수의 자릿수는 해당분야 Tier 1에 해당하는 IPCC 기본배출계수와

동일한 자릿수로 개발하도록 명시.

- 이 지침에서 석유제품의 기체연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조건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과 관련된 활동자료이고 액체연료는 15℃를 기준으로 한

체적을 적용함.

- 연료의 비중 및 밀도의 자료는 공급업체 및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값이

없다면, 지식경제부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술과 검사방법 및 수수료」 및 한

국석유공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고 고시자료를 우선으로 인용하도록 규정.

◦ 고정연소(고체연료) 배출량 산정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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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연료 연소란 특정 시설에 열을 제공하고 이를 열 혹은 기계적인 일

(mechanical work)로 공정에 제공하거나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 내에서 무연탄, 유연탄, 갈탄, 코크스와 같은 고체 화석연료의 의도

적인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함. 동 활동에서는 CO2, CH4,

N2O가 발생함.

- Tier 1∼3

 ×××××


여기서,

Ei,j : 연료(i)연소에 따른 온실가스(j)별 배출량(tCO2eq)

Qi : 연료(i) 사용량(측정값, ton-연료)

ECi : 연료(i)별 열량계수(연료 순발열량, MJ / kg-연료)

EFi,j : 연료(i)별 온실가스(j)의 배출계수(kg-GHG / TJ-연료)

fi : 연료(i)별 산화계수

Feq,i : 온실가스(CO2, CH4, N2O)별 CO2 등가계수(CO2 = 1, CH4 = 21, N2O =

310)

◦ 고정연소(기체연료) 배출량 산정방법론

- 특정 시설에 열을 제공하고 이를 열 혹은 기계적인 일(mechanical work)로 공정

에 제공하거나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 내에서

LNG, LPG, 프로판, 부탄 및 기타 부생가스 등 기체연료의 의도적인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함. 동 활동에서는 CO2, CH4, N2O가 발생함.

- Tier 1∼3

 ×××××


여기서,

Ei,j : 연료(i)연소에 따른 온실가스(j)별 배출량(CO2-eq ton)

Qi : 연료(i) 사용량(측정값, m
3
-연료)

ECi : 연료(i)의 열량계수(연료 순발열량, MJ / m3-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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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i,j : 연료별(i) 온실가스(j) 배출계수(kg-GHG / TJ-연료)

fi : 연료(i)의 산화계수

Feq,j : 온실가스(j)별 CO2 등가계수(CO2 = 1, CH4 = 21, N2O = 310)

◦ 고정연소(액체연료) 배출량 산정방법론

- 특정 시설에 열을 제공하고 이를 열 혹은 기계적인 일(mechanical work)로 공정

에 제공하거나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 내에서 원

유, 휘발유, 등유, 경유, B-A/B/C와 같은 액체 화석연료의 의도적인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함. 동 활동에서는 CO2, CH4, N2O가 발생함.

- Tier 1∼3

 ×××××


여기서,

Ei,j : 연료(i)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j)별 배출량(CO2-eq ton)

Qi : 연료(i)의 사용량(측정값, ℓ-연료)

ECi : 연료(i)의 열량계수(연료 순발열량, MJ / ℓ-연료)

EFi,j : 연료(i)의 온실가스(j) 배출계수(kg-GHG / TJ-연료)

fi : 연료(i)의 산화계수

Feq,j : 온실가스(j)별 CO2 등가계수(CO2 = 1, CH4 = 21, N2O = 310)

4.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

율 목표설정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통합지침 30조 5항 [별표 6]에 연간 배출허용 총량 목표설정, 활동자료당

목표 배출량 목표 설정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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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지침에 제시된 총량 목표설정, 활동자료당 목표 배출량 목표 설정방식을 활

용,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정량화하는 기준을 설

정하고자 함.

- 시범사업에서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 BAU

환산량에 대한 산출방법 제시가 요구됨.

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접근방법

◦ 시범사업의 특성, 즉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BAU 산정방법

설정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의 적용에 의한 산정이 가능함.

여기서, 기준 에너지 사용량(또는 원단위)은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

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또는 원단위)을 가리킴.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주종에너지원별14) 점유율의 적용에 의한 산정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에 의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방법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의 적용에 의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은 기준 에너지 사용량(원단위)은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

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원단위)에 의한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주종에너지원별 점유율에 의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방법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주종에너지원별 점유율의 적용에 의한 산정 BAU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함.

- 여기서, 주종에너지란 참여기업 내에서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가

리킴. 만일 첫 번째 에너지원의 점유율이 약 50% 이하인 경우 두 번째 에너지

원의 추가를 고려할 수 있음.

14) 지난 1960년대 초 주종에너지원은 석탄, 또는 무연탄으로 지칭함. 최근 산업부문의 주종에너

지원은 석유제품으로,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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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에너지의 예

- 통합지침에 의한 에너지분류는 고체연료의 경우 무연탄, 유연탄, 갈탄, 코크스

등로 되어 있음. 기체연료는 LNG, LPG, 프로판, 부탄 및 기타 부생가스 등이고,

액체연료는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B-A/B/C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발전부문의 사례를 예로 들면, 무연탄 전소발전의 경우 주종에너지는 무연탄, 유

연탄 전소발전의 경우 주종에너지는 유연탄임.

- 일반 제조업부문의 사례를 예로 들면, 경유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경우 주종에너

지는 경유로 간주하고, 그런데 경유 사용량의 점유율이 50% 미만이고 두 번째

로 유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의 주종에너지는 경유와 유연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나.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에 의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 적용방법

- 기준 BAU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환산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원단위)의 점유율을 적용하여 활용함.

- 시범사업의 특성 즉, 협상에 의해 설정된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 BAU

환산량 산출이 가능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 인증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량 산정방법 제시가 가능함.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적용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기준 BAU 에너지 사용량 환산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고려하고 협상치 변화율을 반영하여

BAU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음. 여기서, 협상치 변화율은 협상에 의해

설정된 BAU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으로 나눈 것임.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적용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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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준


여기서,

 : 사업장의 BAU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사업장 j 연료의 기준년도 에너지 사용량 평균

 : 사업장 j 연료의 순발열량

 : 사업장 내 j 연료의 배출계수

 : 협상에 의해 설정된 BAU 에너지 사용량

기준  :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 사용된 에너지원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의 개수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적용한 BAU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방법

- 기준 BAU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환산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

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적용한 원단위에 협

상치 변화율을 반영하여 활용함. 이를 바탕으로 BAU 온실가스 원단위를 산정하

는 방식임. 여기서, 협상치 변화율은 협상에 의한 제품별 BAU 에너지 원단위를

제품별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원단위로 나눈 값임.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적용한 BAU 온실가스 원단

위 산정식

 기준


 



기준××
×기준


여기서,

 : i 제품의 BAU 온실가스 원단위

기준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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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순발열량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배출계수

기준  : i 제품의 시범사업 기준년도 평균 생산량

 : i 제품의 협상에 의한 BAU 에너지 원단위

기준  : i 제품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원단위

 : 원단위 정의 제품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의 개수

다. 주종에너지원의 점유율에 의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주종에너지원별 점유율 적용방법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주종에너지원별 점유율의 적용에 의한 산정은 첫째 주종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에너지 사용량은 [1 - 주종

에너지원의 점유율]에 협상치 변화율을 반영하여 BAU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

고, 이를 바탕으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는 방식임.

- 첫 번째 에너지원의 점유율이 약 50% 이하인 경우 두 번째 에너지원의 추가를

고려하여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에너지 사용량은 [1 - 주종에너지원의 점유

율]을 반영하여 BAU 에너지 사용량과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는 방식임.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주종에너지원별 점유율을 고려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방법

- 기준 BAU 에너지 사용량 환산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적용하여 활용하는데, 주종에너지 사

용량은 그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에너지 사용량은 [1 - 주종에너지

점유율]을 반영하여 BAU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한 뒤 협상치 변화율을 반영함.

- 이를 바탕으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는 방식임.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주종에너지원별 점유율을 고려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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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기준×××기준


여기서,

 : 사업장의 BAU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사업장 j 연료의 기준년도 에너지 사용량 평균

단, 기준  = 기준  + 기준 

(jm 연료는 기준년도 주종에너지원 에너지 사용량 평균, jr 연

료는 기준년도 나머지 에너지원의 에너지 사용량 평균)

 : 사업장 j 연료의 순발열량

 : 사업장 내 j 연료의 배출계수

 : 협상에 의해 설정된 BAU 에너지 사용량

기준  :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 사용된 에너지원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의 개수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주종에너지원별 점유율을 고려한 BAU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방법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주종에너지원별 점유율의 적용에 의한 산정은 주종에너

지(또는 두 번째 에너지원 포함) 사용량의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에

너지 사용량은 [1 - 주종에너지 점유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BAU 에너지 사용량

의 점유율을 고려한 원단위를 적용한 뒤 협상치 변화율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

으로 BAU 온실가스 원단위를 산정하는 방식임.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주종에너지원별 점유율을 고려한 BAU 온실가스 원단

위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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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여기서,

 : i 제품의 BAU 온실가스 원단위

기준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단, 기준  = 기준  + 기준 

(jm 연료는 기준년도 주종에너지원 에너지 사용량 평균, jr 연

료는 기준년도 나머지 에너지원의 에너지 사용량 평균)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순발열량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배출계수

기준  : i 제품의 시범사업 기준년도 평균 생산량

 : i 제품의 협상에 의한 BAU 에너지 원단위

기준  : i 제품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원단위

 : 원단위 정의 제품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의 개수

라. 전체 및 주종에너지원의 점유율에 의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방법 비교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전체에너지원의 점유율 적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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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부합여부

- 기본적으로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전체 에너지원의 점유율 적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부합되는 판단됨.

- 이 경우 어느 연료를 사용하든, 어느 업종이든 기본적으로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전체 에너지원의 점유율 적용하여 BAU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바

탕으로 BAU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원칙 중 완전성(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등 모든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구분
전체 에너지원의

점유율 방식

주종에너지원의

점유율 방식
비고

적절성 ◦ ◦

완전성 ◦ △

일관성 ◦ ×
설비교체 시
약화 초래

투명성 ◦ ◦

정확성 ◦ △

<표 4>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 구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부합여부

주: ○ 부합 △ 조금 부합, × 부재

◦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주종에너지원의 점유율 적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

칙의 부합여부

- 기본적으로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주종에너지원의 점유율 적용 시 온실가스 배

출량 산정원칙 중 부분적으로만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주종에너지원의 점유율 적용하여 BAU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는 경우, 어느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지 또는 어느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작성지침에서 권고한 일관성(Consistency)의 원칙은 전혀 부합되지

못하고, 완전성(Completeness)과 정확성(Accuracy) 등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부합되

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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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에너지원의 점유율 적용 시에는 시범사업의 특성, 즉 과거실적 기반의 에너

지 사용과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BAU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가 클수록,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에 대한 부합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러한 결과는 대상기업의 연료 사용 설비종류의 상이한 특성에 의하여 더

욱 부합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마.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

축량 산정방법

□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기준 BAU 에너지 사용량 환산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고려하고 협상치 변화율을 반영하여

BAU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함.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적용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기준×××기준


여기서,

 : 사업장의 BAU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사업장 j 연료의 기준년도 에너지 사용량 평균

 : 사업장 j 연료의 순발열량

 : 사업장 내 j 연료의 배출계수

 : 협상에 의해 설정된 BAU 에너지 사용량

기준  :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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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된 에너지원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의 개수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방법

- 기준 단위당 BAU 온실가스 원단위 산출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

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고려한 원단위에 협상치 변

화율을 반영하여 활용함. 이를 바탕으로 BAU 온실가스 원단위를 산정하는 방식

임.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적용한 BAU 온실가스 원단

위 산정식

 기준


 



기준××
×기준


여기서,

 : i 제품의 BAU 온실가스 원단위

기준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순발열량

 : i 제품 생산에 투입된 j 연료의 배출계수

기준  : i 제품의 시범사업 기준년도 평균 생산량

 : i 제품의 협상에 의한 BAU 에너지 원단위

기준  : i 제품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원단위

 : 원단위 정의 제품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에 대한 첨자

 : 사용된 에너지원의 개수

□ 조기감축실적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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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 및 사업장의 조기감축실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 총량방식 채택 기업 및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 모두 BAU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BAU 원단위와 실적의 차이 감안)로 산출함.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감축량 산정식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참여기업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점유율을 적용한 BAU와 실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에 의해서

산출함.

- 수식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절감량 계산 시 동일

실적
여기서,

 : 조기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에너지 절감량

 : 협상에 의한 사업장 BAU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에너지 사용량)

실적 : 조기감축 대상년도의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실적

(또는 에너지 사용 실적)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감축량 산정식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참여기업의 기준년도 평

균 에너지 사용량 점유율을 고려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BAU와 실적 온

실가스 배출량(또는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로 산출함. 이는 각 제품별로 감축량

을 산정한 뒤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의 전체 감축량을 도출하는 것과 같음.

- 원단위방식의 적용 시 생산량 변화 영향을 배제함. 이때 생산량은 감축량이 과

대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년도 평균 생산량과 실적 생산량 중 더

적은 값을 적용함.

- 수식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절감량 계산 시 동일


 



실적×기준 실적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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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에너지 절감량

 : i 제품의 협상에 의한 BAU 원단위

실적  : i 제품의 조기감축 대상년도 실적 원단위

   : A와 B 중에서 적은 값

기준  : i 제품의 시범사업 기준년도 평균 생산량

실적  : i 제품의 조기감축 대상년도 실적 생산량

 : 원단위 정의 제품에 대한 첨자

 : 원단위 정의 제품의 개수

5.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근거의 명확성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여부

- 목표관리 관련 법 42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

효율 목표설정 근거에 입각하여, 산업ㆍ발전분야의 경우 시행령 26조에 의거 지

식경제부에서 관장하도록 명시함.

- 통합지침 30조 5항 [별표 6]에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 등을 명확성의 원칙하

에 명시된 것으로 판단됨.

◦ 과거실적 기반 총량 및 원단위 목표설정 근거의 명확성여부

-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은 통합지침 제30조 제5항 관련 [별표 6]에 관리

업체의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 총량(목표) 설정

방법, 신․증설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당 배출허용량(목표) 설정방법이 명시됨.

- 활동자료당 배출허용량은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

량, 또는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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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 WRI GHG Protocol의 작성원칙

- WRI GHG Protocol에서 명시되어 있는 6대 작성원칙은 적절성(Relevance), 완전

성(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안전성(Conservatism) 등임.

◦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

- 제39조(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원칙) 3항에 의거, 참여기업은 시간경과에 따라

배출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 산정방법론, 연구방법 등을 사용하

여야 함. 또한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명확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 에너지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작성원칙

- 에너지 사용량보고는 목표관리 추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실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므로, 5가지 작성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작성을 요구함.

- 지침서상 5가지 작성원칙은 적절성(Relevance), 완전성(Completeness), 일관성

(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등임.

구분 총량 규제방식
원단위1)

규제방식
비고

적절성 ◦ ◦

완전성 ◦ ◦

일관성 ◦ ◦
생산금액
기준 시 약화

투명성 ◦ ◦

정확성 ◦ ◦

<표 5> 규제방식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부합여부

주: 1) 생산량 이외에 생산액 원단위 방식의 경우 경상가격이나 불변가격 기준 적용상 일관산 약화 초래

문제의 제기 예상.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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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주요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총량 규제목표 설정방식이나, 일부 영국

및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총량 규제와 생산량당 원단위 규제방식

은 상기 작성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향후 목표관리 대상기업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에너지소비 자료 수집 및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너지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관련 모니터링 및 검증, 이외에 기업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작업 추진에 가장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

- 따라서 총량 규제와 원단위 규제방식의 선택적 적용은 WRI GHG Protocol에서

명시한 작성원칙, 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작성원칙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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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요약 및 결론 

□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경

◦ 통합지침 고시에 따른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환산 적용

-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11-29호, 약칭 통합지침)을 확정․고시에 따른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방식이 필요함.

- 통합지침에서 목표관리 이전의 시범사업을 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사업으로 포

함시킴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정량화하는 기준설정 문제가 제기됨.

- 시범사업에는 목표의 달성여부만을 판별하기 위한 산출식만이 존재하나,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 BAU 환산량에 대한 산출방

법 제시가 요구됨.

◦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개요

- 지식경제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목표관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진

행된 산업․발전부문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만 TOE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47개의 참여사업장을 선정함.

- 시범사업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목표(총량

방식)를 설정하여 감축에 참여함.

◦ 본 연구의 목적

-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의한 에너지 절감실적을 온실가스 배출감축 실적으

로 연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도출하여, 시범사업의 절감실

적이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온실가스 배출 규제방식의 개념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해외사례

◦ 에너지 목표관리의 목표설정방식

- 에너지 목표관리에서 적용이 가능한 총량목표방식은 에너지 사용량 총량,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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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의 방식이 있음.

◦ 주요국의 총량 규제 및 원단위 규제방식에 대한 선택적 적용

- 영국 및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량 규제목표와 원단위 규제목표 설정방식

으로 선택적 적용함.

- 미국에서는 총량 규제방식의 거래제 도입이 논의 중이나, 앨버트 주에서는 2007

년 6월부터 원단위 규제형의 배출량거래제를 운영 중임.

- 이외에 캐나다에서는 산업․전력부문을 대상으로 총량 규제방식이 없이 원단위

규제목표만의 설정방식을 적용함.

- 특히 일본에서는 일부 기업이 감축량 규정 방식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

연도의 CO2 배출량에 대한목표 감축율을 설정해, 대상기간의 목표 감축량을 설

정하는 방식임.

□ 2006 가이드라인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주요내용

◦ WRI GHG Protocol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

- 2006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으로, WRI GHG Protocol에서는 적절성(Relevance), 완전성(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안전성(Conservatism)

등과 같이 6대원칙을 권고하고 있음.

◦ 에너지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작성지침의 부합성

-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작성지침에서는 WRI GHG Protocol에서 권고

한 6대원칙 중 안전성(Conservatism) 원칙을 제외한 완전성(Completeness), 일관

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등의 5가지 원칙을 적용하

도록 제시하였음.

□ 시범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발

◦ 산업․발전부문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추진내용

-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부문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만 TOE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47개의 참여사업장을 선정함.

- 시범사업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목표(총량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 62－

및 원단위방식)를 설정하여 감축에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시범사업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만 설정하였으며, 온실가

스 배출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음.

◦ 산업․발전부문 조기감축실적 감축량 산정기준 필요

- 통합지침에서 목표관리 이전의 시범사업을 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사업으로 포

함시킴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정량화하는 기준설정이 필요함.

- 시범사업에는 목표의 달성여부만을 판별하기 위한 산출식만이 존재하나,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배출 BAU 환산량 산출방법 제시

가 요구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 신청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이 필요함.

◦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 관련 총량 규제 및 원단위 규제 목표설정과 관련한 법

적 근거에 대한 명확성의 확보여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관련 조항과 규제 목표 설정방법을 살펴보고, 통합

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방법 관련 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사

료됨.

-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설정

과 관련해서 통합지침상에서 23조 목표설정의 원칙, 29조 목표설정의 기준, 30조

과거실적 기반 목표 설정방법 및 [별표 6]에 구체적 성정방법의 산식이 제시됨.

◦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 적용 시 온실가스 배출

량 산정원칙에 대한 부합여부

- 시범사업의 특성, 즉 협상에 의해 설정된 기준 BAU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방법

에 대한 설정방식으로,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의 적용

에 의한 산정과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주종에너지원별 점유율의 적용에 의한

산정방식을 검토함.

- 이중 기본적으로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전체 에너지원의 점유율 적용 시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함.

- 이 경우 어느 연료를 사용하든, 어느 업종이든 기본적으로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전체 에너지원의 점유율 적용하여 BAU 에너지 사용량 산출 및 BAU 온실가

스 배출량 산정하는 경우,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작성 시 권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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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Completeness),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등 작성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으로 기준 BAU 에너지

사용량 환산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균 기준 에

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고려하고 협상치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을 적용함. 여

기서, 협상치 변화율은 협상에 의해 설정된 BAU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년도 평

균 에너지 사용량으로 나눈 것임.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원단위 산정방법은 기준 단위당 BAU

온실가스 원단위 환산 시 2005~2008년 중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선택한 3년 평

균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을 고려한 원단위에 협상치 변화율을 반영하여

활용함. 이를 바탕으로 BAU 온실가스 원단위를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함. 여기

서, 협상치 변화율은 협상에 의한 제품별 BAU 에너지 원단위를 제품별 기준년

도 평균 에너지 원단위로 나눈 값임.

◦ 조기감축실적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개발

- 총량방식 채택 기업 및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 모두 BAU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BAU 원단위와 실적의 차이 감안)로 산출함.

- 총량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참여기업의 기준년도 평균

에너지 사용량 점유율을 적용하여 BAU와 실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에 의한

산출식으로 제시함.

- 원단위방식 채택 기업의 BAU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참여기업의 기준년도 평

균 에너지 사용량 점유율을 고려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BAU와 실적 온

실가스 배출량(또는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로 산출함. 이는 각 제품별로 감축량

을 산정한 뒤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의 전체 감축량을 도출하는 것과 동일함.

◦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원칙의 부합성

- 기본적으로 주요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총량 규제목표 설정방식이나, 일부 영국

및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총량 규제와 생산량당 원단위 규제 등

방식은 상기 작성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향후 목표관리 대상기업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에너지소비 자료 수집 및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너지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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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모니터링 및 검증, 이외에 기업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작업 추진에 가장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

- 따라서 총량 규제와 원단위 규제방식의 선택적 적용은 WRI GHG Protocol에서

명시한 작성원칙,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 목표관리 계

획서 및 실적 보고서 작성원칙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검토과제

-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격적 목표관리 시행에 대비한 벤치마크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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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보고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행한 보고서이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한 사업 수행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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